
도시 리계획(학교‧공원)변경결정에 한의견청취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

호
228

2011년 6월 29일
도시 리 원회

1.안 건 명 :도시 리계획(학교‧공원)변경결정에 한 의견청취안

2.심사경과

의안

번호
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 심사결과

228 2011.01.312011.02.09
제229회임시회제3차도시 리 원회(2011.02.24)

제231회정례회제4차도시 리 원회(2011.06.29)

심사 보류

조건부 동의

3.제안이유 요지 (도시계획국장 김병하)

가.제안이유

○ 충근린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에 연 한 앙 학교의 경계를 시설 황에 따라 정비하고자

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함.

나.주요 요지

○ 도시 리계획(학교)변경결정(안)

구분 시설명
시설의
세 분

치
면 (㎡)

최
결정일

비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변경 학 교
학

( 앙
학교)

체
동작구 흑석동
221일

176,369 감)643175,726

서고
제260호
(’76.10.5)

A구역
동작구 흑석동
221일

144,475 - 144,475

B구역
동작구 흑석동
224-1일

23,055 - 23,055

C구역
동작구
흑석동

211-32일
8,839 감)643 8,196



○ 도시 리계획(공원)변경결정(안)

구분 시설명
시설의
세 분

치
면 (㎡) 최

결정일기 정 변 경 변경후

변경 공 원
노량진
근린공원

동작구 흑석동
211-33일

411,313 증)643 411,956
건고 제138호
(’77.7.14)

4.도시 리계획사항

○ 제1종일반주거지역,자연경 지구,도시계획시설(학교,공원)

5.도시 리계획(안)에 한 의견청취

○ 주민의견청취 (2010.8.27~9.10):의견 없음.

○ 구의회 의견청취 (2010.9.28):원안동의

○ 구도시계획 원회 의견청취 (2010.11.16):도시계획시설(학교,공원)변경결정 시

임상복원 조건부여 요망

6. 련부서 의견

련부서 의견내용 검토결과( 앙 )

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(학교,공원) 부지
가 정형화되도록 검토

토지가 주택가 진입도로,주택 유토지
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서울시 공원 확
충 입장에서 재산교환 목 을 달성할 수
없는 사유로 교환부지의 정형화는 어려움

(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의 의견)

생태면 률 검토에서 사업 시행
후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구분,
공간유형별 용을 정확히 하여
재산정

생태면 률을 재산정하여 수정함

도시계획
상임기획단

학교에서 공원으로 변경되는 부
지의 공원기능이 실질 으로 회
복될 수 있는 활용방안 강구

남자기숙사 유치원주변 부지의 임상복
원 처리는 소유권 변경 시행 정임

7.도시 리계획 환경성 검토

○ 부지를 교환하여 녹지축 연결과 노량진근린공원을 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환경 생활

환경에 미치는 향은 미미함.



8.기타

○ 편입토지:1필지( 앙 학교:1필지 643㎡)

○ 건축물:없음

9.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 문 원 김종식)

○ 본 안건은 동작구 흑석동 211-31번지 일 앙 학교와 충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의

경계를 정비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사안임.

-입안내용을 살펴보면 앙 학교 부지 8,839㎡ 643㎡를 충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임.

이는 이미 변경이 완료된 앙 학교와 인근 충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경계 정비와 달리 구역면

의 5%를 과하여 경미한 변경1)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 리계획 변경 차를 따르게 된 것임.

○ 본 안건과 련하여 앙 학교와 충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에 연 한 시설 황의 정비

추진경 는 다음과 같음.

2010.06.03

2010.06.07

2010.06.30

2010.07.22

: 충근린공원내 시유재산 교환계획(행정1부시장 방침

제263호)

:공유재산심의회 심의( 정)

:시의회 공유재산 리계획(동의)

:도시계획시설(공원),도시계획시설(학교)

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(서고 제2010-283호)

<추진경 >

-추진배경은 할청 앙 학교가 2005년 당시 실내체육 과 교수연구실을 신축‧증축하면서 공원

유사실을 악하게 되었으며,이에 따라 앙 학교는 2006년부터 매년 1억 3천여억 원을 용료

로 납부하고 있었으나,국립서울 충원 둘 길 한강으로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조성 추진하는 동작구

청 서울시와 앙 학교간 의 하에 면 재산가치가 유사한2)공원 학교시설을 교환‧조정하

게 된 것임.

1)｢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｣제30조 제5항에 따라 도시 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

도시계획시설부지와 한 일단의 토지를 상으로 하여야 함.따라서 앙 학교가 하나의 학교시

설처럼 리되고 있으나 도로에 의해 A부터 C까지 3개 구역으로 분할되고 있어 각각을 개별 학

교시설로 단해야 함.

2) 체 조정면 ( 번 상지 포함) 재산총액

▪ 앙 학교 → 근린공원(서울시):3필지 2,934㎡ 83억 5,000만원

▪ 근린공원(서울시)→ 앙 학교 :1필지 1,619㎡ 83억 5,400만원



- 한 본 도시 리계획 변경 완료 후 충근린공원에 편입되는 건축물( 교수연구실,종 학생기숙사)

은 학교에서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여 소유권 이 차를 완료할 정임.



○ 종합하면,본 안건은 충근린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 연결축에 있는 앙 학교 소유 토지와

앙 학교에서 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일련의 차의 후속행 로 이해

됨. 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앙 학교는 학교부지 확 변상 해제효과가

있고,서울시는 일 의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높여 실효성 있는 공원 면 증 부실 리

재산 청산효과로 공익 ‧사익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볼 때,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

에 큰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사료됨.

10.질의 답변 요지

○ 생략

11.토론 요지

○ 생략

12.심사 결과 :조건부 동의 (출석 원 원 찬성)

○ 동의 조건 : 체공원 부지 643㎡에 해서는 시민 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앙 학교가

매입하여 체공원으로 조성할 것.



도시 리계획(학교‧공원)변경결정도(안)

□ 기 정

□ 변 경



도시 리계획(학교․공원)변경결정에 한 의견청취안

(동작구 흑석동 211-32일 )

의 안
번 호

228
제출년월일 :2011.1.31.

제 출 자 :서울특별시장

1.안 건 명:도시계획시설(학교․공원)변경결정에 한 의견청취안

2.입안내용

◦ 도시 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변경결정 조서

시설명
시설의

세  
위   치

면 적 (㎡) 최  초

결정일
비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변경 학 

학

( 앙

학 )

체 
동  동

221
176,369 감) 643 175,726

고

260호

(´76.10.5)

A 역
동  동

221
144,475 - 144,475

B 역
동  동

224-1
23,055 - 23,055

C 역
동  동
211-32

8,839 감) 643 8,196

◦ 도시 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변경결정 조서

시설명
시설의

세  
위   치

면 적 (㎡) 최  초

결정일
비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변경 공 원
량진

근린공원

동  동

211-33 
411,313 증) 643 411,956

건고

138호

(´77.7.14)

3.입안사유

○ 충근린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에 연 한 앙 학교의 경계를 시설 황에 따라 정비하고자

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함.



4.도시계획 사항

○ 제1종일반주거지역,자연경 지구,도시계획시설(학교,공원)

5.주민의견청취 결과

○ 열람공고 기간: 1́0.8.27.~ 1́0.9.10.(아시아경제신문,시 일보)

○ 의견청취 결과:의견없음

6. 련부서 의견

련 견내용 검토결과(중앙 ) 비고

시 계획과 도시계획시 (학 , 공원) 지가 

형화 도  검토

토지가 주택가 진 도 , 주택 토지 등

 사용 고 는 등 울시 공원 확충 

장에  재산 환 목  달 할 수 없는 사

 환 지  형화는 어 움

( 울시 푸른도시 책과 협  견)

생태 률 검토에  사업 시행 후 

연지반과 공지반 , 공간

형별 용  확  하여 재산

생태 률  재산 하여 수 함

도시계획

상 기획단

학 에  공원  변경 는 지

 공원 능  실질  회복  

수 는 활용방안 강

남 숙사 및 원주변 지  상복원 

처리는  변경  시행 

7.구의회 의견청취(2010.9.28.)

○ 원안동의

8.구 도시계획 원회 자문(2010.11.16.)

○ 결과:도시계획시설(학교,공원)변경결정 시 임상복원 조건부여 요망

9.환경성 검토결과

○ 부지를 교환하여 녹지축 연결과 노량진근린공원을 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환경 생활

환경에 미치는 향은 미미함.

10.기타

○ 편입토지:1필지( 앙 학교:1필지 643㎡)

○ 건축물:없음

첨부 :1. 치도 장사진 1부.

2.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(기정/변경)1부.끝.



  치  도  치  도  치  도

현  장  사  진현  장  사  진현  장  사  진

노량진근린공원

중앙대학

대상부지



도시계획시  변경결 도(기 )도시계획시  변경결 도(기 )도시계획시  변경결 도(기 )

도시계획시  변경결 도(변경)도시계획시  변경결 도(변경)도시계획시  변경결 도(변경)


